
신천지(추수꾼)및이단
출입을금합니다!

교회의허락없이출입할경우

법적인조치(형법제319조)를취할수있습니다.

이는가만히들어온거짓형제들때문이라

그들이가만히들어온것은

그리스도예수안에서우리가가진자유를엿보고

우리를종으로삼고자함이로되

(갈라디아서2:4)

기독교대한감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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